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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남 범 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Ⅰ

세입예산안 개요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년도 제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 2021 3

산안은 219,386,124천원으로 기정예산 219,598,518천원의 인 0.1%  212,364

천원이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문화예술산업과 천원93,018 , 

체육진흥과 천원 관광항공과 천원이 증가하였고154,870 , 105,251 ,  

건축문화과 천원이 감소함565,503 .

표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 -1] 

단위 천원

구    분

제 회 추경3 기정예산 증 감

예산액 % 예산액 % 증감액 %

충청북도 6,138,233,406 100 6,128,141,616 100 10,091,790 0.2

문화체육관광국 219,386,124 100 219,598,518 100 212,364 0.1

문화예술산업과 50,485,623 23.0 50,392,605 22.9 93,018 0.2

체육진흥과 46,993,652 21.4 46,838,782 21.3 154,870 0.3

관광항공과 10,731,701 4.9 10,626,450 4.8 105,251 1.0

건축문화과 108,159,465 49.3 108,724,998 49.6 565,503 0.5

청남대관리

사 업 소
3,015,683 1.4 3,015,683 1.4 0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 세

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세외수입은 4,979,292천원으로 기정예산 4,725,368천원의 5.4 인%  

천원이 증가하였음253,924 .

  보조금은 천원으로 기정예산 천원의 204,719,895 205,269,898 0.3 인%  

천원이 감소하였음550,00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천원으로 9,686,967 기정예산 9,603,252천원

의 인 천원이 증가하였음0.9% 83,715 .

표 세목별 세입예산안 현황[ -2] 

단위 천원( : )

구    분

제 회 추경3 기정예산 증  감

예산액 % 예산액 % 증감액 %

계 219,386,154 100 219,598,518 100 212,364 0.1

세외수입 4,979,292 2.3 4,725,368 2.2 253,924 5.4

보  조  금 204,719,895 93.3 205,269,898 93.4 550,003 0.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686,967 4.4 9,603,252 4.4 83,715 0.9

세목별 세입예산안 현황 분석2. 

가 세외수입 분석. 

 세외수입은 천원으로 기정예산 천원보다 인4,979,292 4,725,368 5.4%  

천원이 증가하였음253,924 .

문화체육관광국   세외수입 증가는 문화예술산업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등 보조금반환수입 천원 증액이 주된 사유임244,883 .」



표[ -3]  세목별 세외수입예산안 증감내역

단위 천원                                                            ( : )

구    분
제 회 추경3 기정예산 증  감

예산액 % 예산액 % 증감액 %

세외수입 4,979,292 100 4,725,368 100 253,924 5.4

경상적세외수입 2,482,168 49.8 2,473,127 52.3 9,041 0.4

재산임대수입 3,474 3,474 0

사용료수입 2,439,100 2,439,100 0

이자수입 39,594 30,553 9,041

임시적세외수입 2,497,124 50.2 2,252,241 47.7 244,883 10.9

부담금 420,000 420,000 0

기타수입 2,077,124 1,832,241 244,883

불용물품매각 0 0 0　

시도비반환금수입 2,059,021 1,814,138 244,883

그외수입 18,103 18,103 0

나 보조금 분석 . 

   보조금은 천원으로 기정예산 천원의 204,719,895 205,269,898 0.3 인%  550,003

천원이 감소하였음.

표 보조금 등 증감 현황[ -4] 

단위 천원( : )

구    분
제 회 추경3 기정예산 증  감

예산액 % 예산액 % 증감액 %

보조금  204,719,895 100　 205,269,898 100　 550,003 0.3

국고보조금 86,540,277 42.3 87,105,780 42.4 565,503 0.6

균형발전특별회

계보조금
75,855,000 37.1 75,855,000 37.0 0 -

기금 42,324,618 20.6 42,309,118 20.6 15,500 0.1

보조금의 주요 증감 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업증감에 따른 사항으로    -  

건축문화과 주거급여 지원 천원 감액     · : 1,721,000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천원 증액 등1,155,497  

기금 사업 증감 사항은     - 

관광항공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천원 증액 등     · : 15,500



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분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천원으로 기정예산 천원 9,686,967 9,603,252

의 인 천원이 증가하였음0.9% 83,715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252

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문화재돌봄사업 천원 아름다운 이야기할( 36 , 

머니 활동지원 천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천원 장(2019) 1,099 , 61,580 , 

애인 생활체육대회 천원21,000 )

검토의견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년도 제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2021 3

안은 219,386,154천원으로 기정예산 219,598,518천원의 인 0.1%  212,364

천원이 감소하였음.

 부서별로 보면 부서별로 보면 문화예술산업과 천원93,018 , 체육진흥과  

천원 관광항공과 천원이 증가하였고 건축문화과 154,870 , 105,251 , 

천원이 감소하였음565,503 .

세입예산안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건축문화과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감액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어 보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 개요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년 제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2021 3  

343,167,065천원으로 기정예산 천원의 인 천원345,317,580 0.6% 2,150,515

이 감소하였음 .

표 세출예산안 규모[ -5] 
단위 천원                                                           ( :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천원의 를 점유하고 있으며6,138,233,406 5.6% ,

  예산증가율 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보다 0.6% 0.2%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충청북도 일반회계와의 비교[ -6] 

단위 천원( : / %)



부서별 증감내역은 표 과 같으며 [ -7] ,

    문화예술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항공과 건축문(0.4%), (1.1%), (0.3%), 

화과 가 감소하였고(0.5%) , 청남대관리사업소 는 증가하였음(0.1%) .

    
    

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 [ -7] 

단위 천원                                                           ( : )

사업별 세출예산안 현황 분석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가 감소하였으며   0.4%

    국제 청소년 페스티벌 천원 감액 청남대   - 2021 (43,200 ), JAZZTONIC 

페스티벌 천원 감액(140,000 ) 등에 따른 조정사항임.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가 감소하였으며   1.1%

    전문체육대회 지원  - 천원 감액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203,000 ), 

천원(495,950 감액 충북종단 대장정 천원 감액 ), (150,000 ) 등에 따른 

조정사항임.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감소하였으며   0.3% 

      - 해외 관광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 천원 감액 국내 관광객 유치(44,000 ),  

인센티브 천원 감액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38,000 ), (14,000

천원 증액) 등에 따른 조정사항임.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가 감소하였으며   0.5%

      - 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천원 증액 주거급여 2021 (1,304,061 ), 

지원 천원 감액(1,986,000 ) 등에 따른 조정사항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가 증가하였으며   0.1%

    인력운영비  - ( 천원 증액 등에435 ) 따른 조정사항임 .

표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 내역[ -8] 

단위 천원   ( : ,%)



명시이월 현황 3.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2021 3 , 

   청남대관리사업소 개 사업 천원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3 1,403,930 , .

 표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9] 
단위 천원  ( : )

청남대관

리사업소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지원 826,000 526,000
준공시기 

미도래

청남대 자연생태탐방로 조성 500,000 500,000
준공시기 

미도래

청남대 진입차량 회차로 조성 400,000 377,930
준공시기 

미도래

검토의견 4.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년도 제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2021 3  

천원343,167,065 으로 기정예산 345,317,580천원의 인 천0.6% 2,150,515

원이 감소하였음.

 부서별로 보면 문화예술산업과 천원328,929 , 체육진흥과 천원 1,074,732 , 

관광항공과 천원 건축문화과 천원이 감소하였고 청남95,500 , 651,939 , 

대관리사업소 천원이 증가하였음585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년 제 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2021 3

안은 신규 기금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계상과 사업의 정산에 따

른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 계상 각 부서별 사업잔액 미추진 사업( ) , ·

의 삭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 아래 

표 의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 -10]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 , 

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증감사업[ -10]  

단위 천원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 1. ㆍ

  ○ 년도 제 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2021 3 32,104,425

천원으로 기정예산 31,096,011천원 대비 인 천원이 증액되3.2% 1,008,414

었음.

표 세입예산안 규모[ -11] 
단위 천원( : )

구    분

제 회 추경 기정예산 증  감

예산액 예산액 증감액

합 계

공공예금이자수입

학 교 용 지 부 담 금

징 수 금

도 귀 속 

개 발 부 담 금

순 세 계 잉 여 금

표 세출예산안 규모[ -12] 
단위 천원( : )

구    분

제 회 추경 기정예산 증  감

예산액 예산액 증감액

합 계

징 수 교 부 금

예 비 비

예 탁 금

보 전 지 출



검토의견 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조성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 재원으로 지원

하는 특별회계로서

년도 제 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인 천원이 증액되었음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천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천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천원 예비비 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천원 증가하였음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초과 징

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

용을 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기금 에 

예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 기금 상호간 예수 예탁 근거조항 신설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에

대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에 예탁 관리




